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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경위

○ 2023. 02. 03. 이봉준 의원 발의 (2023. 02. 09. 회부)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거주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저층

주거지 취약 거주시설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 약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약 시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침수, 화재 등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수리 지원 범위를 서울시 전역의 취

약 거주시설로 확대하고, 취약 거주시설의 집수리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취약 거주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의 취약 거주시설에도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

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 ③ (생 략) 제3조(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취약 거주시설의 주

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

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성능개선지

원구역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

원은 융자에 한한다.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다

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성능개선지

원구역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

원은 융자에 한하고, 취약 거주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및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ㅇ 이 개정조례안은 ‘집수리 지원사업(브랜드명 “안심집수리사업”)’1)2)의 지원 대

상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3)’ 내 저층주택 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침

수, 위생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봉준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ㅇ 서울시에서는 지난 ’22년 5월 옥탑방 화재사고4)와 같은 해 8월 집중 호

우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5)가 발생한 이래 저층주택에 대한 안전문제

가 대두되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취약 거주시설 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1) “집수리 지원사업”이란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저
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
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말함(조례 제7조)

2) 집행기관은, ’22년 12월, 관련사업 간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종전 “서울가꿈주택사업 ”을 “안심
집수리사업 ”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음.

3) “주택성능개선지원”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
의 60% 이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등을 말함.(붙임1. 참고)

4) “한밤중 서울 강서구 옥탑방 화재…60대 남성 사망”, 연합뉴스 2022.05.04..
5) “물폭탄이 부른 비극…관악구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 숨졌다”, 중앙일보 2022.08.29.

1.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

템의 구축 ㆍ 운영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3.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

4.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1. ∼ 5. (현행과 같음)



ㅇ 서울시는 ’16년 1월에 제정6)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밀

집되어 있는 저층주거지의 주택 개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해 왔고, ’19년3월 조례 개정7) 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도입

하여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붙임2, 붙임3. 참고).

집수리 지원사업 유형(조례 제7조) 추진 중인 사업
 1.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운영 ∙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운영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 집수리 보조사업
∙ 집수리 융자, 이자지원 사업

 3.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 (사업 미운영)
 4.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5.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집수리 전문관 운영
∙ 집수리 시민 아카데미 운영

- 이 중,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조례 제정 이래 약 275억원 규모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8)해왔고, 현재까지 총 172개소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9)을 지정·

운용하고 있음.

구 분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금액 27,568 137 272 273 3,383 5,746 11,929 5,828

(건수) (4,532건) (14건) (32건) (38건) (562건) (1,031건) (1,905건) (950건)

<집수리 보조금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건)

6) 서울특별시조례 제6124호(2016.1.7. 제정·시행)
7) 서울특별시조례 제7090호(2019.3.28. 개정·시행)
8) 집수리 보조금은 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소득·다주택 여부 등 상관 없이 주택공
시가격(단독주택 9억 5천만원 이하 / 공동주택 6억 이하)만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함.

9) 지원구역 지정은 ’19.3.28 개정된 조례에 의한 것으로 2020년부터 신규지정되었음.



구 분 합계 2020 2021 2022

구역수 172 135 26 14 (철회 3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실적>                   (단위: 곳)

ㅇ 다음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안심집수리사업)에 의한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에서는 보조 및 융자지원이 모두 가능한 반면,

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융자지원만 가능한 상황임10).

ㅇ 이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반지

하 주택과 같이 침수 및 위생에 취약한 거주시설(붙임4. 참고)에 대하여 집

수리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11)(붙임5. 참고)

구분 개정전 개정후
보조금 지원 융자금 지원 보조금 지원 융자금 지원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내 〇 〇 〇 〇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외 × 〇 〇 〇

<취약 거주시설의 위치별 지원 유형별 개정 전·후 비교>

10) 조례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
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융자에 한한다.<개정 2019. 3. 28.>
1.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 운영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3.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
4.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11) 지원구역 외 지역에 대한 ‘서울시 융자지원’ 및 ‘금융권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은 금회 개정사항
과 관계 없이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 중에 있음.



ㅇ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개정안 주요 내용>
(안 제2조제7호) 취약 거주시설의 개념을 정의함.
(안 제3조제4항) 시장으로 하여금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

토록 함.
(안 제7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의 지역에서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담당 부서(주거환경개선과)에서는 취

약 거주시설 이외에도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3조(시장의 책무)에 ‘취약 거주시설’외에 ‘취약계층 거

주주택’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

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

----------.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현재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시 ‘주거

취약계층12)’에게는 일반 지원대상에 비해 공사비 30%p를 추가 지원하

고 있고, 최근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면서 주거 취

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정책13)을 추진하는 등 시정운영에 있

어서 이들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한 의견

으로 이해되므로, 시장의 책무를 수정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겠음.

12) 「집수리 보조·융자사업 추진계획」(2022.4.4. 주거환경과-20508)
13)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2022.12.8.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18호)



ㅇ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대한 지원사

업은 현행을 유지한 가운데 ‘침수, 위생, 화재에 취약한 저층주택’(취약

거주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 없이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하

여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담당부

서는 개정조례의 실행에 앞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조윤길 02-2180-8208

[붙임1] 관련 규정 (p.8)

[붙임2] 집수리 지원사업(가꿈주택) 지원 현황 (p.9)

[붙임3]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현황 (p.11)

[붙임4] 서울시 취약 거주시설 현황(p.12)

[붙임5] 집수리 보조, 융자 및 이자 지원의 조례 개정 전·후 비교 (p.13)



붙임1 관련규정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발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8.>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

사 제외)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라 함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

를 말한다. 

 4. "집수리업체"란 집수리와 관련된 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단,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함)

 5. "관리주체"란 저층주거지 내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

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6.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

물의 6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2020.10.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

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3.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9. 26, 2020.10.5>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

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3.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골목길재생사업 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중 자치구청장이 주

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붙임2 집수리 지원사업(가꿈주택) 지원 현황

□ 집수리 지원사업(가꿈주택) 추진 사업

 ㅇ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 운영: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ㅇ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 집수리 보조사업

   - 집수리 용자, 이자지원 사업

 ㅇ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사업 미운영)
 ㅇ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
 ㅇ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집수리 전문관 운영

   - 집수리 시민 아카데미

□ 보조금 지원현황 

 ㅇ 집수리 보조금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금액 27,568 137 272 273 3,383 5,746 11,929 5,828

(건수) (4,531건) (14건) (32건) (38건) (562건) (1,031건) (1,905건) (949건)   

□ 융자 및 이자 지원 현황

 ㅇ 융자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14,792 1,075 1,483 1,032 2,687 2,362 2,999 3,154

(건수) (601건) (39건) (54건) (35건) (98건) (114건) (117건) (144건)



 ㅇ 이자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396 16 27 33 39 71 99 111

(건수) (413건) (48건) (36건) (34건) (58건) (102건) (108건) (27건)

□ 2023년 예산 편성 현황

 ㅇ 18,650백만원(보조금 12,650백만원, 융자금 4,198백만원, 기타 1,802백만원)



붙임3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현황

□ 지정현황: 총 172개소 지정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세부 지정현황

구 분 합계 2020 2021 2022
구역수 172 135 26 14

(철회 3건)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 47개소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58개소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23개소

   -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         : 4개소

   - 골목길재생사업지역              : 30개소(취소 4개소 별도)

   - 건축자산 진흥구역               : 6개소

   - 해제된 정비 구역                : 4개소

□ 지정요건

 ㅇ 당연지정 구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골목길재생사업지역,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중 자치구청장이 지정 요청한 구역

 ㅇ 심의 지정 구역(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필요)※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

□ 구역 지정 혜택

 ㅇ 구역 내에서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융자, 
보조)을 할 수 있음

   - 구역 외의 지역에서 재정적 지원은 융자에 한함.



붙임5 서울시 취약 거주시설 현황(2020년 기준)

□ 반지하 및 옥탑주택 현황

구  분 일반가구 지상 지하(반지하) 옥상(옥탑)가구수 비율
서울특별시 3,982,290 3,750,423 200,849 100% 31,018

종로구 63,414 59,755 2,525 1.3% 1,134
중구 55,093 52,016 2,052 1.0% 1,025

용산구 95,714 90,247 4,890 2.4% 577
성동구 122,186 114,917 5,510 2.7% 1,759
광진구 152,090 135,275 14,112 7.0% 2,703

동대문구 150,373 140,136 7,975 4.0% 2,262
중랑구 164,832 148,925 14,126 7.0% 1,781
성북구 179,660 169,657 8,606 4.3% 1,397
강북구 129,805 116,994 11,850 5.9% 961
도봉구 127,362 119,803 7,052 3.5% 507
노원구 202,695 198,331 3,981 2.0% 383
은평구 190,631 178,152 11,525 5.7% 954

서대문구 133,112 125,292 6,656 3.3% 1,164
마포구 160,681 151,915 7,470 3.7% 1,296
양천구 166,044 156,854 8,184 4.1% 1,006
강서구 244,097 234,386 8,759 4.4% 952
구로구 164,083 159,559 3,512 1.7% 1,012
금천구 103,432 99,368 3,523 1.8% 541

영등포구 162,391 155,140 5,473 2.7% 1,778
동작구 167,766 156,011 9,904 4.9% 1,851
관악구 248,959 226,311 20,113 10.0% 2,535
서초구 156,123 150,174 5,628 2.8% 321
강남구 208,833 200,741 7,258 3.6% 834
송파구 255,766 244,322 10,084 5.0% 1,360
강동구 177,148 166,142 10,081 5.0% 925

※ (참고) 비주택 거주가구 현황

구   분 ‘18년 ‘19년 ‘20년
주택이외의 거처 253,395 268,636 298,980

오피스텔 164,513 180,944 202,692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의 객실 　- - 3,326
기숙사 및 사회시설 　- - 4,573
판잣집, 비닐하우스 　- - 1,576

기타 (쪽방, 고시원 등) -　 - 86,813



붙임5 집수리 보조, 융자 및 이자 지원의 조례 개정 전·후 비교

□ 보조금 지원방식

구분 개정 전 개정 후(예정)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내

대상 20년 이상 노후 
저층주택 (좌동)

지원범위
공사비 50% 보조

※ 취약계층14)은 80% 
보조

(좌동)
※ 취약계층 우선지원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외

대상 - 20년 이상 노후된 
취약 거주시설

지원범위 -
공사비 50% 보조

※ 취약계층은 80% 
보조

□ 융자금 및 이자금 지원 방식(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외 모두 가능)
 ㅇ 융자금 지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구역 

내·외
(시 전역)

대상 20년 이상 노후 저층주택 (좌동)

지원범위 공사비 80% 융자
(0.7% 고정금리)

(좌동)
※ 취약 거주시설 우선지원

 ㅇ 이자금 지원: 금융권(우리은행) 융자에 대한 이자(시중금리 2%)지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구역 
내·외

(시 전역)

대상 10년 이상 저층주택 (좌동)
지원범위 공사비 80% 융자에 대한 

2% 해당하는 이자지원 (좌동)

1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
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를 말함.


